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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 ‘25.4.9일(수)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반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함

 ㅇ 계도기간 만료(‘25.4.16일)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
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25년 3월 14일까지 금융회사등이 
총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

  -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1만 
9,564건, 25%), 분할변제(12,999건, 16%) 순이었음

 ㅇ 또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의 
경우, 총 9,079건이 활용되었으며,

  -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32,357건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간의 
계도기간(‘24.10.17~‘25.4.16)은 당초 일정에 따라 ‘25.4.16일 종료할 예정

 ㅇ 금융위원회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에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

 ㅇ 또한, 금감원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보도시점 2025.4.9.(수) 15:00 배포 2025.4.9.(수) 9:0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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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9일(수)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

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였다.

 ▪일시 : ‘25.4.9(수) 15:00, 신용회복위원회 7층 대회의실
 ▪참석 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 우정사업본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
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자산관리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의 全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24.1월 제정된 이후 ’24.10.17일 

시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도기간 만료(‘25.4.16일)를 앞둔 시점에서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 등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그간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4.10.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25.3.14일까지 총 5만 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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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실적(’25.3.14일 기준) >

                                                                  (단위 : 건)

업권

　 　 　 　 　 　 　 　 　 　

총 신청
(A=

B+C+D+E)

거절
(B)

처리
완료
(C =

C1+C2)

　 　 　 　 　
검토중

(D)
기타
(E)

승인
(C1)

　 　 　
불승인

(C2)
채무자
동의

채무자
거절

채무자
검토중

은행 6,480 460 5,329 2,579 2,361 181 37 2,750 66 625 
보험 1,481 14 1,446 1,437 1,436 0 1 9 2 19 

저축은행 2,268 244 1,658 1,316 1,263 40 13 342 90 276 
상호금융 233 4 128 127 127 0 0 1 95 6 

여전 31,584 602 29,961 28,690 28,222 334 134 1,271 88 933 
대부 1,542 3 1,534 1,302 1,193 77 32 232 0 5 
캠코 10,767 0 10,743 10,743 8,813 433 1,497 0 14 10 

신보중앙회 1,650 3 1,549 1,485 1,485 0 0 64 95 3 
합계

(비율, %)
56,005 1,330 52,348 47,679 44,900 1,065 1,714 4,669 450 1,877 
(100.0) (2.4) (93.5) (85.1) (80.2) (1.9) (3.1) (8.3) (0.8) (3.4)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

(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1만 9,564건, 25%), 분할변제(12,999건, 

16%) 순이었다. 

   * 원리금 감면(2만 6,440건, 33%), 변제기간 연장(1만 9,564건, 25%), 분할변제
(1만 2,999건, 16%), 대환대출(1만 2,041건, 15%) 이자율 조정(7,447건, 9%) 순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에서 총 13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5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파산 등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19-2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아울러 동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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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제는 총 9,079건 활용되었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

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32,357건 활용되었다.

<연체이자 제한, 추심관련 제도 등 이용실적>
                                                                                   (단위 : 건)

제도
연체이자 
제한주1)

주택경매
신청유예주2)

장래이자 
면제주3)

추심연락 유예 추심연락 유형 제한

신청 승인 신청 승인

건수 132,073 1,224 55,359 9,091 9,079 32,357 32,357 

  주1) 법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은 채권 수
  주2)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경매 신청을 유예한 채권 수 
  주3) 법 제9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시 장래이자채권을 면제한 채권 수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 

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 (미국)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영국) Consumer Credit Act
(호주) National Consumer Credit Act 등

   첫째, “채무조정의 내실 있고 전문적인 운영”을 강조하였다.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보증서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보증기관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가 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보증기관간 

협의와 판단 하에 적절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채무조정 우수 사례가 공유,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예: 만기연장, 상환유에 등 차주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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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금융회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정부 

또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서민금융종합플랫폼에 

홍보배너를 게시하는 등 정책대상자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시: (청년층)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플랫폼 활용한 홍보

          (사회취약계층)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장 등 배포

          (연체우려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홍보

   셋째,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임을 밝히며, “금융업권별 협회에서도 영세 금융

회사가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아울러 “시장의 규율 확립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법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내수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조짐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하며, 경제가 어려울 경우, 서민·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

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현장과 늘 소통하겠다”고 하였다.

[ 별첨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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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10)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소민 (02-2100-2612)(총괄)

(총괄)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송명준 (02-3145-803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송경용 (02-3145-8410)

서민금융보호국 담당자 팀  장 신동호 (02-3145-8412)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곽범준 (02-3145-6770)

중소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조수경 (02-3145-6775)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상만 (02-3145-7550)

여신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김진형 (02-3145-744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임권순 (02-3145-7580)

자본시장감독국 담당자 팀  장 김용진 (02-3145-759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노영후 (02-3145-7460)

보험감독국 담당자 팀  장 황기현 (02-3145-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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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관련 협회별 책임자·담당자 및 연락처

협회 책임자 담당자

은행연합회
본부장 김경민
(02-3705-5050)

박영상 상생금융부장
(02-3705-5290)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 천성대

(02-2003-9013)
임병태 증권2부장
(02-2003-9110)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김민기

(02-2011-0711)
이경원 소비자보호부장

(02-2011-0742)

저축은행중앙회
수석상무 최병주
(02-397-8602)

조부제 법규제도부장
(02-397-8710)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천승환
(02-2262-6697)

유제상 상품지원부장
(02-2262-6624)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김지훈
(02-3702-8524)

박상조 경영지원부장
(02-3702-8571)

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 이재선
(02-6710-0802)

심용식 기획부장
(02-6710-0810)

신용정보협회
상무 기경민

(02-3775-2863)
최영삼 신용사업본부 부장

(02-3775-2861)

농협중앙회
본부장 김민자
(02-2080-5055)

김정룡 여신관리지원단장
(02-2080-3660)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 조용록 

(042-720-1860)
한동권 여신지원팀장

(042-720-1871)

수협중앙회
금융지원부대표 이옥진

(02-2240-2034)
송효진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02-2240-2260)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상무 홍성조

(02-3434-7123)
김경희 상호금융여신부장

(02-3434-7230)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박재경
(02-2145-9121)

이제광 여신관리1부장
(02-2145-9410)


